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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  고 2017. 6. 8.

  

주       문

원심판결  고인에  부분  파 고 사건  청주지 법원에 송 다, .

  

이       유

상고이 를 판단 다  .

원심 고인이 이 사건 식당  운 면  뉴판에 소고 돼지고 해산     , , , 

생 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재함 써 원산지 시를 거짓  

여 농 산  원산지 시에  법  고  같이 입산 식재료를 , 

사용 고 국산 부 를 조리 여 공 면 도 마  국내산 식재료  국내산 굴 인 

것처럼 손님들  망 여 이에 속  손님들 부  식  편취 다고 판단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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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공소사실에 여 모  죄를 고  심판결  그  지 다1 .

사 죄가 립 면 망행 착 재산  처분행 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  , , 

는데 이러  에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 사  부분  죄  판단  것이 , 

지를 살펴볼 요가 있다.

에 면 고인  남 군 주소 생략 에  굴 처럼 가공  국산 부  , ( )

를 원짜리 심 식사나 원 내지 원짜리  코스요리에 굴  용20,000 25,000 55,000

품  사용  사실 이 사건 식당에  사용 는 국산 부  크 는  , 25~30 1㎝

마리당 원 내지 원 도인데 같  크  국내산 굴 는 마리에 원 5,000 7,000 1 200,000

내외  고가인 사실 고인이 국내산이라고 시  소고 돼지고 해산 생  , , , , 

이 사건 식당에  공 는 여러 요리  찬들  일부  식재료인 사실  알  있

다.

이러  사실 계에 고인이 손님들 부  이 게 값이 싼데 굴 가 맞느냐는   ‘ ’

질  는 경우 국산 부 를 남 군 주소 생략 에  가공  것이라고 답( )

다는 고인  진  여 보면 손님들이 뉴판에 재  국내산이라는 원산, 

지 시에 속아 이 사건 식당  이용 다고 보 는 어 다.

그럼에도 불구 고 원심  고인  망행  손님들  처분행  사이에 인과 계  

가 있   이 사건 공소사실  사  부분  죄  인  심판결  그1

 지 고 말았다 이러  원심  판단에는 사 죄  인과 계에  법리를 해. 

여 판결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 이를 지 는 취지  상고이  주장  당.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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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  원심판결  고인에  사  부분  파 어야  것인데  부분    , 

원심판결  고인에  농 산 원산지 시에 법  부분과 법 조 37

단  경합범 계에 있다는 이  나  이 고 었 므  원심판결  고인

에  부분  부 파 고 사건  다시 심리 판단 게  여 원심법원에 , ․

송  여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판결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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